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56,910,895 97,707,327

일반회계 2,852,290,313 85,568,709

특별회계 404,620,582 12,138,617

공기업특별회계 320,231,738 9,606,95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7,477,287 4,724,3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2,754,451 4,882,634

기타특별회계 84,388,844 2,531,665

교통사업 특별회계 31,150,673 934,52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21,395 66,64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1,576,982 47,309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4,137,303 424,11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320,331 309,610

균형발전특별회계 21,626,091 648,78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505,14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